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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논문은 연령주의(Ageism) 즉, 역연령(Chronological age)을 기준으로 한 보건의료 자원 분배 

논의를 주제로 하여 N. Daniels의 생애에 대한 타산적 접근법(Prudential lifespan approach)과 이
에 대한 비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이론이 지닌 한계를 개선시키고 현실적 상황에 대입할 수 있는 지
점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애에 대한 타산적 접근법은 연령에 따른 의료 자원 분배 논의를 
연령 집단간 경쟁이 아닌 개인의 생애 전체에서의 연령별 분배로 바라보게 한다. 하지만 이 이론을 통
한 N. Daniels의 연령주의 정당화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연령별 분배를 정당화

하는 과정 또한 논리적 결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약점들을 구체적으로 S. Brauer와 M. Schefczyk가 
지적하고 있으며 이는 철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현실적 제약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한
계에도 불구하고 생애에 대한 타산적 접근법이 지닌 강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를 통해 연령별 분배 
논의가 더욱 합리적으로 지속될 것이라 전망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령별 분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색인어

분배적 정의, 세대간 정의, 연령차등주의, 건강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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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연령1)차등주의(Ageism)는 1969년 Robert 
Neil Butler [1]가 처음 사용했던 용어로 성차

별주의(Sexism), 인종차별주의(Racism)처럼 
부정적인 어감을 가지며, 연령 그 자체를 기준으

로 한 차별이나 배제를 뜻하였다. 보건의료 분
야에서의 연령차등주의란 특정 연령 집단, 대부

분 노인에게 어떠한 보건 의료적 자원을 배분하

는 것이 그 연령으로 인해 정의롭지 못하다는 주
장으로 여겨진다. 넓게 보면 연령별로 의료 자원

을 배분할 수 있다는 연령별 배분 논의까지 포
함하고 있다. 보건의료 윤리에서 이 주제가 주
목을 받게 된 것은 Daniel Callahan [2]의 공헌

이 컸다. 그는 의료의 목적은 평균 연령을 달성

하는 것, 고통을 경감하는 것이라 보았으며 평
균 연령을 이미 달성한 노인들에게 진정한 덕은, 
자신의 삶에서 노년기가 지닌 의미를 탐색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며 질병이나 다른 두려움으

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공동

체주의자로서 그는 이러한 논점을 통해 평균 연
령을 넘는 노인들에게 행해지는 연명의료(Life-
sustaining treatment)를 제한하고, 이 의료 자

원을 다른 이들에게 양보하는 것이 공동체 내에

서의 덕이라고 주장했다[2]. 여기에서 주로 이야

기하는 의료 자원들은 실제 의료 보장 제도, 미
국의 경우에는 메디케어(Medicare)2)에서 보장

하는 보건의료 자원들 중 연명의료에 쓰이는 한
정된 자원들만을 지칭하는 말이라 보아도 무방

하다.3)

Daniel Callahan의 이런 주장으로 인해, 보건

의료 윤리 분야에서의 연령차등주의 논쟁이 촉
발되었다. 미국의 의료보장 시스템이 작동하는 
특수한 방식 또한 이를 확산시켰다. 현재 어린이

와 성인은 대부분 민간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반
면, 65세 이상은 연방 차원의 공적 의료보장 제
도인 메디케어에 속해 있다. 메디케어는 재정적 
측면에서 단순한 부과 방식(Pay-as-you go)4)으
로 운영되고 있고 근로자와 수혜자가 함께 속한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재정 건전성의 악화가 진행되고 있었고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미래 세대가 
현재와 동등한 서비스를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

는 우려가 존재했다. 다양한 학자들이 이러한 상
황에 대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설을 게재하기

도 했다[4].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연령차등주의 

1) 여기에서 말하는 연령은 역연령(Chronological age)을 뜻한다. 구체적인 기능 혹은 구조를 측정하여 얻는 생물학적 연령(Biological 
age)이나 골격 연령(Bone age)과는 달리 역연령은 단순히 출생 시기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얻어진다.

2) 메디케어는 미국의 연방 공적 의료 보장 제도로 65세 이상 혹은 특정 장애가 있는 사람, 말기 신장 질환(End-stage renal 
disease)을 지닌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환자가 지불 가능한(Affordable) 수준으로 기본적인 일차 진료와 입원 등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민간 보험과의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추가하여 보장받을 수도 있다. 

 참고. https://www.medicare.gov/sign-up-change-plans/decide-how-to-get-medicare/whats-medicare/what-is-medicare.html
3) 여기에서 말하는 보건의료(Health care)는 건강(Health)에 미치는 수많은 요인들 중 하나다.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모두 고

려하는 연령차등주의 논의는 현재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보건의료를 물론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연령차등주의 논의에
서는 그 특성상 실제 의료 서비스 중 급여 체계(공적 보험, 민간 보험)를 통해 보장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집단이 속한 시스템을 통해 보장되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사적 자원을 통해 이용하는 비급여 서비스는 개인의 선택과 자원에 따
라 분배되며, 사회적 분배 구조가 아직 성립되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연령별 분배 논의가 이루어지기 더욱 힘들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한정된 의료 자원, 특히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의료 자원, 좁게 보면 연명의료에 투입되는 자원을 대부분 다루고 있
는데 본 논문의 논의도 이러한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4) 사회 보장 기금 운영 방식에는 부과 방식(pay-as-you go)과 적립 방식(accumulation of fund)이있다. 부과 방식은 그 시점에 가입
자가 낸 모든 기여금(contribution)을 그대로 수혜자에게 나누는 것이다. 따라서 간단히 계산한다면 수혜자의 몫은 기본 비용을 제
외한 기여금을 수혜자의 수로 나눈 값이다. 그 반면 적립 방식은 그 동안 개인이 적립해온 기여금을 당사자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일견 적립 방식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인 제약으로 부과 방식이 더욱 흔하며, 적립 방식으로 출발하였어도 부과 방식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3].



459

이경도 - N. Daniels의 생애에 대한 타산적 접근법과 그에 대한 비판: S. Brauer를 중심으로

논쟁은 미국에서 가장 먼저 촉발되었고, 그 안에

서 다양한 논의가 발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논쟁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일어

나고 있는 인구의 노령화 과정으로 인해 더욱 확
산되었고 특히 영국에서는 공적 기관인 NICE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and Care Ex-
cellence)가 명시적으로 연령차등주의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면서 논쟁이 가열되었다. 현재 한
국의 보건의료 윤리 분야에서 이 주제에 대한 관
심은 아직 미미한 상황이지만, 인구적 특성의 급
격한 변화와 더불어 건강보험공단이라는 단일한 
분배 기관의 존재로 인해 한국에서 이 논쟁은 발
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전체

적인 논쟁을 살펴보고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윤
리적 토대를 마련하는 일은 절실히 필요하다. 이
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의 서론에서는 먼저 연령

차등주의에 대한 전체적인 논쟁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N. Daniels의 ‘생애에 대한 타산적 접근

법(Prudential lifespan approach)’5)가 지닌 의
미를 알아보려고 한다.

연령차등주의에 대한 주장들을 단순하게 분
류하면, 대략적으로 이를 옹호하는 주장과 그를 
반대하는 주장으로 나눌 수 있다. 본 논문의 서
론에서는 그 중 대표적이고 중추적인 주장들만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연령차등주의를 옹호

하는 입장으로 비용 대비 효과(Cost-effective-
ness)를 계산하여 이에 따라 분배 원칙을 세우

는 공리주의적 입장, 모든 사람이 일정 정도의 

수명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공정한 
이닝’ 주장(‘Fair-innings’ argument) 을 소개

하려고 한다.6)

첫 번째 주장은 효용(Utility)을 다양한 방식 
즉, 삶의 질 보정 수명(Quality-adjusted life-
years, QALY), 장애 보정 수명(Disability-
adjusted life years, DALY), 단순 기대 수명

(Simple life-expectancy) 등으로 계산하고 비
용 대비 효과를 비교하여 노인 의료 분배를 결
정하는 것이다. 이 주장은 수량화가 가능하다는

(Quantifiable) 측면에서 강점이 있으며 이러한 
강점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서 강력한 도
구가 될 수 있다. 실제 연령별 분배 논의가 사회

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주장은 굉장히 설
득력이 있다. 왜냐하면 이 주장에서는, 연령에 
맞추어서 무조건적으로 분배에 대한 판단이 이
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비용 대비 효과라는 연령

에 무차별적인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직관

적으로 보면, 이 주장을 통해 노인에게 불리한 
분배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지만, 
극단적인 예로 심각한 희귀 질환이나 장애의 경
우에는 어린 연령대라고 하더라도 비용 대비 효
과가 일반적인 노인보다 작을 수 있다[7]. 또한 
반대로 어떤 노인의 경우에는 건강 상태가 좋아

서, 치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더욱 크다

면 우선권을 줄 수도 있다. 사실은 엄밀하게 연
령 그 자체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
령차등주의를 뚜렷하게 대변하지는 않지만, 결

5) 본 이론에 대한 유일한 선행 연구인 박상혁 [5]의 논문에서 사용한 ‘타산적으로 합리적인 평생이론’ 대신 ‘생애에 대한 타산적 접
근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6) N. Daniels의 ‘생애에 대한 타산적 접근법’을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자신의 초기 논의에서 이를 통해 연령차등주의
를 일정 부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이론을 통하여 정당화할 수 있는 연령차등주의는 매우 제한적 상황에서만 가능하며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기 때문이다. 본문의 반론 중, 타산적으로 숙고하는 이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합
리적인 이견이 존재할 것이라는 부분이 결정적인 그 근거이다. 이들이 서로 완전한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이 이론을 통해 연령차
등주의를 옹호 혹은 반대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가 이루어져야지만 윤리
적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이론 자체로는 어떠한 명확한 답이 얻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N. Daniels [6] 또한 
이 이론이 연령차등주의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데에 목표가 있지 않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의 토대를 전환하는 데에 있
다고 설명하였다. 그리하여 필자는 이 이론이 연령차등주의를 옹호하고 반대하는 전형적 주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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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으로 일정 정도의 연령차등주의를 옹호하게 
된다. 하지만 여기에서 난치성 질환에 걸린 어린

이보다 일반적인 노인이 우선권을 가지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는 논쟁점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주장은 ‘공정한 이닝’ 주장으로 알려

져 있으며, 노인들은 이미 수십 년의 생애를 누
렸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어느 정도의 수명을 향
유할 수 있게 의료 자원을 분배해야 한다는 것이

다. 이러한 분배 원칙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다
양한 지표들을 사용하였다. McKie, J. 등[7]이 
삶의 질 보정 수명(QALY)만으로 계산한 비용 
대비 효과를 통해 ‘공정한 이닝’ 주장을 구체화

하려는 시도는 실패하였다. 그 이유는 단순하게 
이것만을 계산한다면 위에서 서술한 극단적인 
경우에는 어린이보다 노인을 우선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Wil-
liams A. [8]는 연령에 가중치를 둔 삶의 질 보
정 수명(Age weighted QALY)를 통해 이를 구
체화하여 주장하였다. ‘공정한 이닝’ 주장을 뒷
받침하는 구체적 기준과 지표는 다양한 학자들

마다 조금씩 상이하다.7) 이 주장의 약점은 서로 
간 연령이 많이 차이 나는 경우에는 분배 원칙이 
쉽게 적용될 수 있지만 차이가 적은 경우에는 직
접 적용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령차등주의를 옹호하는 입장과는 달
리, 이에 반대하는 주장에는 다양한 논거가 혼
재되어있다. 먼저 J. Harris [10]는, “’공정한 이
닝’ 주장에 따르면 삶의 가치를 단순 수명을 통
해 측정해야 하며 일정한 수명 전까지는 나이가 

들수록 가치가 더해지고 일정한 수명을 넘어가

면 그 가치가 떨어진다 …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

이는 이들은 노인이나 말기 환자들에 대한 살인

을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 
이 주장에 동조하는 이들도 이러한 귀결이 전해

주는 메시지가 문명화된 사회에서 위험한 것이

라 생각할 것이다.”라는 논리적 흐름으로 연령 
무차별 원칙(Age indifference principle)을 주
장한다. 사회 전체에 미칠 파급력의 측면에서 연
령차등주의가 사회적 연대(Solidarity)를 감소

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
다[10,11]. 또한 몇몇 학자들은 범국가적 기구, 
즉 유럽 연합(EU),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연합(UN)이 연령에 따른 모든 차별을 금지하

며 노인이 보건의료를 받을 권리를 천명하였다

는 것을 근거로 연령차등주의는 명백한 차별이

며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한다[12,13]. 일
부 반대론자들은 의료 자원의 분배는 무조건 의
료 요구(Medical need)8)에 맞춰져야 하고 이는 
역연령만으로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것이라 지
적하며 연령차등주의가 잘못된 편견에 기초해있

다고 주장한다[15]. 연령차등주의가 초래할 결
과의 측면에서 연령차등주의를 통한 분배가 빈
곤층에 더욱 많은 피해를 줄 것이라는 근거를 들
어 비판하기도 한다[16].

살펴본 바와 같이, 연령차등주의 논의들은 대
부분 노인과 어린이로 대표되는 각각 연령 집단

(Age group)9)이 지닌 특성이나 비용 대비 효
과, 사회적 가치를 서로 비교하며 이루어지게 된

7) ‘공정한 이닝’ 주장과 공리주의적 주장은 다양한 변형들이 존재하며, 서로 교차되고 겹치는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 일
목요연하게 정리된 저술로 Tsuchiya, A [9]를 참고하라.

8) 의료 요구란 현존하는 의학 지식의 관점에서 의료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할 때 성립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의료 욕구
(Medical want)는 환자 자신이 주관적으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소비의 필요성을 감지할 때 만들어지는 순수한 신체적 반응이다
[14]. 의료 요구와 욕구가 겹치는 부분이 바로 의료 수요(Medical demand)가 된다. 따라서 의료 요구는 전문적 지식을 통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의료 수요는 개별적인 욕구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14].

9) 연령 집단이란 특정한 연령대에 속한 사람들의 집합을 뜻한다. 노인이나 청년과 같이 동일한 연령대에 속한 이들을 동일한 연령 
집단으로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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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과정에서 옹호하는 이들과 반대하

는 이들 모두 특정 연령 집단, 대부분은 노년층

에 대한 가치 판단에 기초하여 논쟁을 이끌어가

는 경우가 많아 합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논쟁

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기존 연령차등주의 
논의가 지닌 약점에 대해서 N. Daniels [17]는 
생애에 대한 타산적 접근법을 통해 중요한 전환

점을 제시한다. J. Harris나 연령차등주의에 반
대하는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흔히 옳지 않다고 
여겨지는 성이나 인종에 따른 차별은 변하지 않
는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닌 타인이나 집단을 대
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반해, 인간은 모두 차
별 없이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연령별 분배를 옳지 않은 차별로 보는 것은 맞
지 않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연령차등주의 논의

를 연령 집단을 서로 비교하기보다 개인의 전체 
생애에 있어서 의료 자원을 연령별로 어떻게 분
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풀어서 보자고 주장

한다[17]. N. Daniels는 이러한 관점 위에서 이
론을 정립하고, 연령차등주의를 정당화할 수 있
도록 몇 가지 가정(Premise)을 통한 사고 실험

(Thought experiment)을 전개하였다. 이 연령

차등주의 정당화 과정은 본론에서 자세히 탐구

할 것이다. 이는 연령차등주의 논의에서 중추적

인 논리적 도구로 여겨지고 있다.
이렇게 N. Daniels는 연령차등주의 정당화

에 공헌하였지만 그의 최근 저서[18]에서 과거 
자신의 이론을 통해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고 신뢰하였던 것을 지나친 낙관이었다고 평가

하며 이 이론은 연령별 분배에 대한 제한적인 접
근일 뿐이라고 시인하였다. 본 이론에서 연령차

등주의를 정당화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 상황(매
우 한정된 자원과 연령별 분배가 불가피한 환경)
에서만 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연령차등주의가 그
리 쉽게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서술을 남겼다

[19]. 이 이론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이루어진 
데에는 이 이론을 통한 연령차등주의 정당화 과
정에 논리적 결점이 존재했었기 때문이었다. 이
러한 결점으로 인해 이 이론이 지닌 함의까지 저
평가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필자는 이 이론이 기초하고 있는 사고의 전
환 자체가 연령별 분배 문제에 새로운 의미를 분
명히 주고 있다고 본다. 연령차등주의를 정당화

하는 과정에서의 논리적 약점과 현실적 제약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생애에 대한 타산적 접근

법 내에서 개선해 나갈 수 있다면 본 이론이 주
는 함의를 수용하면서도 이론이 지닌 논리적 약
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

을 통해 연령별 분배 문제를 어떻게 정의롭게 실
현할 수 있을지 유추해볼 수 있다고 본다. 

이 주제에 대한 선행 연구인 박상혁 [20]의 논
문에서는 N. Daniels의 이론을 소개하고 연령

별 분배를 정당화하는 논리적 구조와 그에 대한 
반론으로 맥컬리의 비판을 소개하였다. 이 논문

에서 제시한 맥컬리의 비판은 상당 부분 이 이론

에 대한 오해에 기인하였기 때문에 이 이론에 대
한 이해를 깊게 하는 데에 아쉬움이 있었다. 또
한 이 논문에서는 N. Daniels [19]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연령차등주의의 정당성을 위해 필요하

다고 지적한 사회적 논의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었다기보다, 이 이론에서 이루어진 연령차등

주의 정당화를 위한 사고실험 자체에 더욱 집중

하였다. 연령차등주의 정당화 과정이 사고실험

만으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N. Daniels 
[19]의 서술을 참고한다면 필자는 이 이론에서 
제시한 연령차등주의의 정당화 과정 자체에 집
착하기보다 연령차등주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지닐 기반을 단단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론

이 주는 함의를 적용하고 이론의 논리적 결점을 
보완하는 과정 자체가 실제 이루어질 사회적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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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 적절한 토대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

하여 본 논문에서는 N. Daniels의 주장, 즉 ‘생
애에 대한 타산적 접근법’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비판, 특별히 S. Brauer의 비판을 중점적으로 소
개하며 이러한 비판이 ‘생애에 대한 타산적 접근

법’이 주는 함의를 어떻게 변형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을지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 의료 체
계와 한국의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사회적 
논의 과정에 어떤 현실적 제약이 존재하는지 알
아볼 것이다.

II. 본론

1. 생애에 대한 타산적 접근법과 그 의의

N. Daniels는 J. Rawls의 정의론을 토대로 의
료 자원의 분배 문제를 풀어나간 학자이다. 그
는 건강을 Boorse가 언급한 ‘종에 특정한 정상 
기능(Species-type normal functioning)’이라

고 정의하며 이 정의를 기초로 건강이 박탈되면 
정상적 기능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말한다[21]. 
J. Rawls [22]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
을 기초로, 정상적 기능에서 벗어나게 되면 사
회적 기본 재화(Basic social goods)에 포함된 
기회(Opportunity)를 감소시켜 정상 기회 범
위(Normal opportunity range)의 정당한 몫
(Fair share)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건강

은 특별한 도덕적 중요성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21]. 따라서 일정 수준의 건강을 보장하여 개개

인의 공정한 기회의 평등(Fair equality of op-
portunity)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책무가 존
재한다. 다시 말하면, 질병으로 인한 기회 범위

의 축소를 막고 다시 회복시키며 이를 유지하게 
할 서로 간의 책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23].10)

그의 주장에 따르면, 개개인이 지닌 정상적 기
회 범위의 공정한 몫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

에 필요한 자원도 보장되어야 한다. ‘생애에 대
한 타산적 접근법’은 이러한 전제 위에서 출발한

다. 즉, 정상적 기회 범위를 공정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개인이 생애 전반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 자원을 분배해야 한다. 그 다음, 연령

별 분배는 이 총량을 다시 평생에 걸쳐 연령별로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

한다[24].11) 결국 연령차등주의에 대한 논의는 
개인 간(Interpersonal)의 분배 문제라기보다 
개인의 삶 전체(Intrapersonal)에서의 분배 문
제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개인적 결정을 사회적으로 합의해야만 
연령차등주의가 가능해질 것이다. 하지만 개인

의 삶 내에서의 분배 문제는 각자가 여기는 좋음

(Good)과,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 즉 가치

관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자
신의 현 연령에 따라 분배 결정으로 인해 받을 
이득이 달라지므로 이러한 분배 결정이 현재 연
령으로 인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회

적인 분배 문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좋음에 대
한 개인적 견해와 자신의 현재 연령을 불편부당

하게(Impartially)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 때
문에 N. Daniels [17]는 일종의 사고 실험을 제
안하는데, J. Rawls [22]의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을 차용하여 연령별 배분 논의에 참
여하는 이들이 좋음에 대한 견해, 가족 구성, 현 
연령 등 왜곡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모른

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논의에 참여하는 이들을 

10)  본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논리적 구조는 생략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N. Daniels의 저서 
[21,23]를 확인하라.

11)  N. Daniels가 정의한 건강 개념, 종에 특정한 정상 기능에는 연령에 따른 구분이 없기 때문에 연령대와 비교한 정상 기능(Age-
relative normal functioning)이라는 개념을 통해 주장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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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산적으로 숙고하는 이들(Prudent delibera-
tors)으로 정의하며 서로 공정하게 협력하고 서
로의 타산에 맞도록 숙고 과정을 통해 적절한 합
의를 이룬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상의 논의는 
생애에 걸쳐 의료 자원12)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

지에 대한 상호 합의를 목표로 한다. 이 사고 실
험의 조건으로, 논의에 참여하는 이들이 알고 있
는 것을 현 의학적 지식과 한 사회의 통계에서의 
연령에 따른 질병 발생 확률, 현재 기술 수준, 사
회 정책에 따라 수명이 연장되고 있는 사실로 규
정한다. 또한 그들은 특정한 가치에 대한 견해는 
알고 있지 않지만, 그들의 삶에서 건강이 특정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고 가정한다[17]. 각 연령별 정상 
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삶에 어떤 영향을 지니고 
있는지 알고 있으며 모든 삶의 시기를 동일하게 
고려한다는 동일한 고려의 요건(Requirement 
of equal concern)을 충족하도록 한다. 이는 청
년기만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거나 노년기만

을 중시하는 왜곡된 사고를 막기 위함이다[17].
논의에 참여하는 타산적으로 숙고하는 이들

은 먼저 연령이 낮을 때 의료 자원을 저축해두었

다가 노인이 되면 지출하는 계획을 세울 것이다. 
왜냐하면 의료 요구가 비교적 이전에는 낮다가 
노인 시기에 높아지기 때문이다. 타산적으로 숙
고하는 이들은 연령과 상관 없이 의료 요구에 따
라서만 배분하는 계획 L (Lottery)과 연령에 따
라 배분하는 계획 A (Age rationing) 중 한 가
지를 선택할 것이다. N. Daniels [25]의 견해에 
따르면, 계획 A에서는 계획 L에 비해 노년기가 
되기 전까지 의료 자원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

다. 따라서 계획 A에 따르면, 젊은 사람들이 정

상 수명을 달성할 확률이 계획 L과 비교하여 더 
높아질 것이다.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75세를 달
성할 확률이 A 계획에서는 1.0이라면, 계획 L에

서는 50세를 달성할 확률 0.5, 100세를 달성할 
확률 0.5가 될 것이다. 이들이 합리적인 선택의 
원칙인 ‘최소극대화 원칙(Maximin principle)’
에 입각하여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가정하자. 이 
원칙은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는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지 않은 결과를 가능

하면 개선할 수 있도록 선택하는 것을 뜻한다. 
이 최소극대화 원칙에 따라 선택한다면, 논의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가장 나쁜 결과는 조기 사망

(Premature death)일 것이고 이를 더 높은 확
률로 만들 수 있는 계획 L을 포기하고 계획 A를 
선택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25].

자세한 논리적 근거는 과거와 상이하지만, N. 
Daniels [17]는 이러한 논리를 발전시켰던 과거 
주장에서도 연령차등주의를 일반적으로 옹호하

진 않으며, 자원의 부족이나 사회적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민주적 절차를 통해야 한다는 단
서를 덧붙였다. 그럼에도 이 이론을 통해 연령차

등주의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

었고 N. Daniels 또한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낙
관적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적 단
서들을 대부분 학자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

다[26]. 따라서 연령별 분배에 대해 복합적인 입
장을 취한 이 주장을 연령차등주의를 단순히 옹
호하는 입장으로 파악한 학자들이 많았다. 연령

차등주의 옹호에 이 이론의 논리적 근거를 차용

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이 이론에 대한 비판 역시 
대부분 이를 연령차등주의를 단순히 옹호하는 
입장으로 보고 이루어졌다.13) 대부분의 비판은 

12)  여기에서 언급된 의료 자원은 보건의료에 국한된 개념이다. N. Daniels [6]는 이 이론을 단순화하고 사고 실험의 복잡성을 줄이
기 위하여 보건의료만을 건강에 영향을 주는 유일한 요소라고 가정하여 이론을 전개하였다.

13)  N. Daniels의 논의에 대한 비판 중 대부분은 ‘생애에 대한 타산적 접근법’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연령차등주의에 대한 비판이었으
며 Jecker, N.S. [12]의 경우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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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Daniels의 이론이 단순히 연령차등주의를 
옹호하고 있다는 오해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

에 이론에 대한 제대로 된 논쟁이 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N. Daniels 자신 [19]은 분명히 이 이론

으로 연령차등주의의 옳고 그름을 확언할 수 없
다고 지적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논의는 이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지 못했던 것으

로 보인다. 필자는 이 이론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니고 본 이론 내에서 비판이 이루어진, 연령차

등주의 논의를 더욱 발전시킬 비판, S. Brauer의 
비판을 주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비판과 그
에 대한 논의들은 현실적으로 연령별 분배가 어
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이제 이러한 비판을 살펴보고 N. Daniels는 어
떻게 그에 대해 답변하였는지 논의할 것이다.

2. 생애에 대한 타산적 접근법에 대한 비판과 N. Daniels

의 답변 - S. Brauer를 중심으로

1) 출생 코호트(Birth cohort)14) 간 형평성

‘생애에 대한 타산적 접근법’에 따르면, 노인과 
어린이 사이의 형평성이 아니라 출생 코호트 간 
형평성이 중요해진다. 왜냐하면 이 이론이 전제

하고 있는 원칙은 개인이 평생 받을 의료 자원의 
총량은 출생 시기와 상관 없이 기회의 평등을 보
장할 수 있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

다. N. Daniels [27]는 출생 코호트 간 형평성과 
연령 집단 간 형평성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

이며 한 문제를 푸는 해답이 다른 문제 또한 해
결할 수 있으며, 그 역도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에서 첫 번째 비판이 가해진다.
S. Brauer [28]는 출생 코호트 간 형평성이 지

켜지지 않는다면 연령별 분배는 설득력을 잃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개인이 평생에 사
용할 총 의료 자원을 연령에 따라 분배하는 것
에 서로 합의하려면, 먼저 서로가 가지는 총 의
료 자원이 형평하게 배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생 코호트 간 형평성과 연령 집단 간 
형평성은 N. Daniels [29]가 이야기한 바와 같
이 한꺼번에 풀어가야 하는 문제들이 아니라 논
리적으로 서로 간에 선후 관계가 존재하는 문제

들이라고 주장한다[28]. 이에 대해 이전 주장에

서도 N. Daniels [30]가 ‘생애에 대한 타산적 접
근법’이 성립하기 위해서 각 출생 코호트가 받을 
혜택이 서로 대략적인 형평성(Rough equity)
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연령별 분배 논의

에 참여하는 타산적으로 숙고하는 이들 또한 이 
논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연령에 따른 분배가 가
능해지기 위해 출생 코호트 간 재분배(연금, 보
험 등)를 통해 코호트 간 연대를 증대하여 서로 
합의할 것이라 주장했다는 점을 S. Brauer의 비
판에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이 후 비판에서, 이러한 N. Daniels의 
주장처럼 각 출생 코호트가 받을 수 있는 의료 
자원이 불확실하게 배분될 것을 우려하여, 서로 
협력하여 코호트 간 재분배가 이루어질 수도 있
겠지만, S. Brauer [28]는 지금의 인구적 상황, 
즉 노인 인구의 증가와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 인
구의 감소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출생 코
호트들이 서로 협력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
장한다. 이러한 협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

14)  출생 코호트는 세대(generation)가 뜻하는 두 가지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였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된 단
어이다. 첫째, 세대는 같은 시기에 태어난 집단, 예를 들면 X세대, 베이비 부머(Baby-boomer) 세대, 한국의 386세대와 같은 의미
로 쓰인다. 둘째로, 노인 세대, 청년 세대와 같이 특정한 연령 집단을 지칭할 때 쓰이기도 한다. 출생 코호트는 첫 번째 의미, 즉 
같은 출생 시기를 공유하는 코호트이다. 두 번째 의미로 쓰인 세대는 연령 집단에 가까우며, 이 의미로서의 세대는 노인 세대나 청
년 세대로 연령대가 고정되어 있지만 첫 번째 의미, 즉 출생 코호트를 뜻하는 세대의 나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많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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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평생에 받을 총 의료 자원의 개인 간 형평

성이 훼손될 것이고 이를 연령별로 배분한다는 
생애에 대한 타산적 접근법은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엔 사회 보장 제
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으므로 출생 코호트 간 
형평성이 훼손될 것이란 확실성이 더욱 크게 존
재한다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이론이 정당

화되기란 힘들 것이라 예상한다[28].
N. Daniels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이 문제

들은 선후 관계로 보이지 않으며 연령 집단 문제

와 출생 코호트 문제를 합치시킬 수 있는 토대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며 과거 자신의 주장을 반
복하였다[31]. N. Daniels [31]는 이러한 문제

가 선후 관계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보다는 현재 
인구의 노령화로 인하여 부과 방식의 존립이 위
협을 받고 있는 현실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전 
저술에서 N. Daniels [32]는 각각의 출생 코호

트들은 연령 집단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안정된 
제도를 보장하는 데에 이득이 존재한다고 주장

하며, 출생 코호트 간 협력이 되지 않을 때에 위
험성을 한 코호트가 모두 담당하기보다는 서로 
협력하여 위험을 분담하는 것이 낫다고 지적한

바 있다.

2) 타산적으로 숙고하는 이들의 동의 가능성

N. Daniels [17]는 제한적 상황이라는 단서

를 붙였지만 생애에 대한 타산적 접근법을 통해 
연령차등주의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타산적으로 숙고하는 이들이 제한된 상황에서

는 연령차등주의에 대해 동의할 수 있다고 서술

하였다. 하지만 S. Brauer는 이 대목에서 문제를 
제기한다.

S. Brauer [28]는 이들이 자신의 연령, 삶에서 
중요시하는 가치, 가족 구성원 등 다양한 요소를 
무지의 베일로 가린 채 논의에 임한다고 해도, 
서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더 나은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
변 없이 연령별 분배가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

이다. 그는 예를 들어,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오래 
사는 것보다 짧게라도 좋은 삶의 질을 누리고 가
는 것을 택할 것이고, 그와 다른 예로 만약 신이 
자신의 삶을 관장한다고 믿는 이는, 노년기의 치
료를 거부하여 인위적으로 자신의 삶을 짧게 만
드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28].

결국 생애에 대한 타산적 접근법에서 연령차

등주의 정당화가 성립하려면 논의에 참여하는 
이들의 이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합리적

인 인간이라도 연령별 분배에 대해 서로 동의하

지 않는 지점이 존재한다고 S. Brauer는 비판한

다. 이에 대해 N. Daniels [31]는 최근 저술에

서 단순하게 최대화 원칙을 사용하여 문제가 풀
리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이미 서로 이견

이 존재할 것이라 인지했고 이러한 합리적 이견

(Reasonable disagreement)을 합리성에 대한 
책무(Accountability for reasonableness)15)를 
지닌 민주적 절차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고 명시

하였다는 점을 덧붙였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두 학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볼 수 있지만, N. 
Daniels는 이러한 이견이 합리성에 대한 책무를 
지닌 정당한(Legitimate) 민주적 절차를 통해 
풀어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15)  N. Daniels [28]는 의료 자원 분배에 있어서 대원칙을 세웠지만, 이것만으로는 한정된 의료 자원의 분배를 구체적으로 모두 결정
하기란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절차적 정당성을 지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합의는 합리성에 대한 책무를 따라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합리성에 대한 책무는 합리성(Relevance), 투명성(Publicity), 개정 가능성(Revisability), 강제성(Enforcement)으
로 이루어져 있다. 자세한 내용은 N. Daniels [33]를 참고하라.



466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18권 제4호(통권 제45호) : 2015년 12월

3) 자아의 복수성에 입각한 비판(Multiple self 

objection)

이 비판은 M. Schefczyk [34]에 의해 제기되

었는데, 다양한 시점(Time point)에서의 자신

(Self)은 서로 다른 선호(Preference) 체계를 
지닐 수 있다는 반론에서 출발한다. 풀어 쓰자

면 지금의 ‘나’와 미래의 ‘나’는 좋아하는 것, 더
욱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선호 체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자신’이라는 개념, 즉 자아(Ego)가 시
간에 따라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생애에 대한 타산적 접근법에서 중추적

인 비판이 되는 이유는, 이 이론에서는 ‘자신’이
라는 주체가 시점에 상관 없이 미리 생애 전체의 

‘자신(들)’ 모두가 받을 의료 자원에 대한 결정을 
사전에 내리는 점 때문이다. 만약 개인의 선호가 
시점마다 상당히 달라진다고 본다면, 생애에 대
한 타산적 접근법에 따라 사전에 이루어지는 분
배 결정이 어떤 시점에서의 ‘자신’이 지닌 선호 
체계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혹은 한 시점에서의 
결정이 다른 시점에서도 유효한지 논란이 될 수 
있다[34].

M. Schefczyk [34]는 Sidgwick을 인용하면

서,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한다. 첫 번째 문제는 생
애에 대한 타산적 접근법이 기초하고 있는 동일

한 고려의 요건, 즉 합리성이란 어떠한 삶의 시
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고려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것이다. 생애에 대한 계획을 
평가하는 데에 동일한 경험이라면 어느 시기에 
이루어지는지는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실제 사람들은 
60대에 열정적 삶을 살 것이라는 계획보다 20대
에 열정적 삶을 살 것이라는 계획을 선호한다고 
지적하며, 이는 동일한 경험이라도 60대의 것과 

20대의 것은 다르기 때문이라고 비판한다[34].
두 번째 문제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타인

과는 달리 합리적으로 숙고할 것이라는 가정에 
있다. 생애에 대한 타산적 접근법에서 개인의 생
애 내에서의 분배로 선회한 가장 큰 이유는 타인

과는 달리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타산적으로 
숙고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하지만 만약 
타인과 마찬가지로 미래의 자신 또한 지금의 자
신과 상당히 다른 자아를 가지고 있다면 합리적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34]. Pos-
ner가 사용했던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미래에 
자신이 휠체어를 타고 다닐 것이라는 점이 지금

의 자신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지만 그
런 연약한 노인이 된 직 후에는 이 사실이 자신

에게 다가오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연령 집단의 문제를 더욱 합리적

으로 풀기 위해 개인 내에서의 분배로 논의를 선
회한 이 이론은 서로 다른 개인들 간에 분배하는 
논의와 다를 바가 없다는 비판이다[34].

즉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이 비판은 개인이 미
래에 자신이 지닐 선호나 가치 기준에 대해 알 
수 없고 시점마다 그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

에 모두 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M. 
Schefczyk [34]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시
점에 따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

려고 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N. Daniels [31]는 M Schefczyk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그가 이
전에 반박했던 주장을 나열하였다. 특히 Parfit
이 제기한 정체성(Identity)에 대한 환원주의

적 입장16)을 비판하였던 과거 주장을 인용하였

다. 그는 Parfit 또한 시간에 따라 단순히 선호를 
바꾸었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시점이 달라져

도 자신의 정체성은 다른 형태의 심리적 연계성

(Psychological connection)을 지녔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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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결국 선호가 변화하였

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시점에서의 자신이 지
닌 연계성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선택은 유효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와 더불어, N. Daniels는 
타산적으로 숙고하는 이들이 자신이 새로운 시
점에서도 사전 결정과는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
는 여유 자원을 남길 것이라고 주장하여 이 이론

을 통해서도 시점에 따른 새로운 결정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점에서

는 M Schefczyk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지만, 그 
이유가 다중 자아의 문제에 있지는 않다고 주장

하였다[31].

3. 연령별 분배에 대한 유의점과 제약들

건강 보험 재정의 적립금이나 지속 가능성이 
확립되지 않은 한국의 상황에서 출생 코호트 간 
형평성은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최근 
건강보험 재정은 흑자를 기록하였지만, 보장성 
강화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코호트 간 형평성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움직임은 존재하지 않는

다. 건강보험공단의 2015년 이사회 보고에 따르

면 인구의 변화로 인해 2016년 이후 적자는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특별한 조
치가 없는 상황에서 연령별 분배 논의는 합리적

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연령별 분
배와 출생 코호트 간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논의 가운데 연령별 분
배 논의가 이루어지는 목적에 대해 많은 비판이 
가해질 수 있다. 출생 코호트 간 형평성에 대해

서도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재정 
위기에 대한 합리적 조치들을 시행하지 않는 상
황은 연령별 분배 논의를 시작도 하지 못하게 만
드는 강력한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다.

출생 코호트 간 형평성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

라, 연령별 분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도 걸림돌이 존재한다. 먼저 정당한 사회

적 논의에 대해 N. Daniels [36]는 합리성에 대
한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4가
지 조건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는 합리성과 투명

성, 개정 가능성, 강제성이다. 본 논문에서는 연
령별 분배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과정에서의 합
리성 측면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합리

성이란 공정한 심성을 지닌 사람들(Fair-mind-
ed people)이 합리적으로 여기는 의견을 통하

여 이들이 표현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36].
이러한 의견 교환 과정에 있어서,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 중 숙고(Deliberation) 부분을 강조

하는데, 이는 다수결(Majority rule)[37]과는 
다른 개념이다. 합리적인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서로가 더욱 합리적

이라고 생각되는 의견을 채택하는 과정으로, 어
떤 의견을 지지하는 이들이 다수라고 하더라도 
소수가 지지하는 의견에 대한 적절한 반론을 제
시해야 하고 합리성이 부족하다면 다수가 지지

하는 의견을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결정은 단순한 선호의 총합이 아닌 중요

한 가치 결정의 문제이기 때문이다[38]. 하지만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숙고 과정을 현실적

16)  Derek Parfit [35]은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사고를 환원주의적 입장에서 전개한다. 환원주의자의 입장에서, 우리의 존재는 오직 
뇌, 몸의 존재와 상호 연관된 일련의 신체적, 정신적 사건들의 발생으로 볼 수 있다. 어떠한 영혼이 존재하여 지속적으로 정체성
을 형성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인을 이루는 정체성은 체세포의 유전체와 구성, 특징들에 있다. 하지만 체세포는 
새롭게 분열하고 죽는 과정을 거듭하며 새로운 세포로 대체된다. 따라서 환원주의적 입장에서 우리의 정체성이란 일정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연결성에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러한 연결성이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체성의 개념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작으며, 미미하다고 이야기한다. 환원주의적 입장에 따르면 일관된 정체성에 대해 확신하지 않게 되어 미래를 지나치
게 생각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현재만을 고려하게 된다고 주장한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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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시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숙
고 과정처럼 진행되나 실제 결정은 다수결에 가
까운 원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숙고 과
정을 제대로 시행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더욱 그
러하다.

연령별 분배 논의에 있어서 다수결의 원칙과 
숙고 과정을 구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먼저,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서는 안 되는 근본적

인 이유는 연령대별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숫
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생애에 대한 타산적 접근

법에서는 연령을 불편부당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자신의 연령을 모른다고 가정하였다. 실제 사회

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개인이 자신

의 연령을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논의가 최
대한 특정 연령에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

여야 한다. 하지만 다수결의 원칙을 사용하게 되
면 특정 연령 집단, 영유아 혹은 어린이들은 대
리자를 통해 진행할 수 밖에 없다. 그에 반해 현
재 숫자 면에서 강력한 힘을 지닌 중장년층의 경
우에 자신이 곧 노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노년

층에 대한 분배를 늘리려는 움직임이나 의견 피
력을 하게 될 경향이 있어, 상대적으로 논의가 
한 쪽으로 쏠릴 위험이 있다. 특히 현재 영국의 
NICE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 참여 논의 기구에

서는 시민 합의 회의를 구성할 때, 인구적 특성

을 고려하여 참가자를 선발한다. 이러한 선발 기
준으로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인구가 크기 때문

에 단순한 투표로는 특정 연령 집단 혹은 출생 
코호트에 치우친 결정을 하기가 쉽다. 이러한 제
약들로 인해 숙고가 아닌 다수결의 원칙으로 결
정한다면 정의롭지 못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이러한 치우침이 합리성에 관한 책무의 측면에

서 위험한 이유는 N. Daniels [39]가 누군가 이
득을 보고 손해를 보는 것은 당연한 분배 결정의 
결과라고 하였지만 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유

사한 다른 누군가에 비해 더욱 크게 손해를 본다

면 이는 분배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만한 합리성

의 조건에 포함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숙고 과정은 단순한 투표와 달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루어져야 하며, 의견 교환 과정이 충분히 
진행되었다고 서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

한 조건들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나 설
문이 이루어진다면 그 결과는 윤리적으로 정당

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시민들이 지닌 
의견의 합리성과 논쟁의 기술, 토론의 자세와 같
은 민주적 사회의 시민이 지녀야 할 특징들이 충
분하게 획득되어야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
이다.

우리 나라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환경은 이러

한 걸림돌을 악화시킨다. 먼저 우리의 유교적 문
화로 인해 연령에 따른 차이가 위계 질서를 구성

하게 되고, 권력 관계가 연령에 따라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사회적 논의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발언의 평등을 통해 해결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

다. 문화는 법적인 권력 관계뿐만 아니라 실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기저에 있기 때문이다. 현
재 이루어지고 있는 연령차등주의 논의에서 어
린 연령층을 우선하려는 흐름과는 달리, 건강 보
험 보장에 대해서 이루어진 시민 참여 실험에서, 
취약 계층 중에 어떤 집단을 선별적으로 지원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노년층이라고 가장 많은 
시민들이 답하였고 장애인은 어린이나 빈곤층보

다 더 우선순위가 낮은 집단이었다[40]. 이 사실 
자체가 그르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경향성

의 측면에서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토대가 지닌 가장 큰 문제는 이 
편향성이 노년층에게 이로운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노년층을 효도라는 문화로 노동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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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게 만들고 홀로 살 수 없는 존재로 규정하

며, 단순한 수혜자로 대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다[41]. 결국 연령을 통해 권력 관계를 구성하는 
문화는 어린 연령층과 노인 모두를 배제할 수 있
는 토대가 된다고도 볼 수 있다. 특히 생애에 대
한 타산적 접근법에 따라 사회적 논의를 하는 과
정에서는 모든 연령층에서 마주할 중추적 경험

과 그 시기에 맞춘 필수적인 의료를 어떻게 충족

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각 연령층이 현재 경험하고 과거에 경험해왔던 
것들을 합리적으로 피력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

서 이러한 제약들을 개선해나가려면, 한국 사회

가 이러한 문화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

고 한계를 인정하면서, 이 환경을 조금은 비판적

으로 바라보고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을 주체적

으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할 능력을 가질 수 있도

록 교육하는 과정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II. 결론 및 제언

1. 출생 코호트 간 형평성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금과 보험 분야에서의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진 상황이다. 한국 보건사

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4년 연구 ‘고령화와 의
료비간의 상호관계 분석과 세대간 형평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인구를 제외하고 현재 의료 수요

와 연관된 다른 요인의 변화가 없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진 추계에서 1980년대 이전에 태어난 세
대는 자신이 기여한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
고,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자신의 기여분보다 
적게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체적인 경향성을 알 수 있다는 측면에

서 현재 한국의 건강보험에 출생 코호트 간 형평

성의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고 이것이 머지 않은 

미래의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42]. 특히 이
러한 분석 대부분은 베이비 부머 다음 세대, 즉 
대략 1970,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출생 코호

트가 손해를 볼 것을 확실히 예견하고 있다. 이
러한 상황은 출생 코호트 각각이 받을 혜택을 대
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간의 협
력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N. 
Daniels가 출생 코호트들이 자신이 받을 수 있
는 혜택이 불확실하다고 인식하여 서로가 협력

할 것이라 예상했던 부분은 우리나라의 현실 상
황에서 확실하게 이득을 취할 출생 코호트와 손
해를 볼 출생 코호트가 정해져 있기에 실현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연령차등주의가 생애에 대한 
타산적 접근법을 통해 정당화되는 과정 또한 
S.Brauer의 반론에 힘을 실어준다. 이 이론에서 
타산적으로 숙고하는 이들이 만장일치로 연령

차등주의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결국 사회적 합
의, N. Daniels가 주장한 합리성에 대한 책무를 
지닌 민주적 절차를 통해 연령에 따른 분배를 결
정해야 한다. 이렇게 사회적 논의를 통해야 하는 
상황에서 세대 간 합의의 적절한 토대로서 출생 
코호트 간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면 
연령별 분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출생 코호트 간 형평성이 먼저 해결되거나, 해결

하려는 움직임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

한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연령별 분배가 출생 코
호트 간 형평성을 개선할 수는 있지만 연령별 분
배가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출생 코호트 간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는 수 많은 사회적 조치

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부과 방식

의 개선과 보건 의료 외적인 다양한 사회적 대책

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보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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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연구원의 추계에서도 한국 건강 보험 재정에

서 부과 방식을 개선하고 적립 방식을 일부 도입

한다면 출생 코호트 간 형평성이 개선될 수 있다

는 결과가 나왔다[42]. 아울러 연금 확충, 은퇴 
시기를 늦추는 것, 노인과의 양질 일자리 나누기 
등 전체 사회 수준에서의 개선 또한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N. Daniels 또한 이러한 해법들을 
잘 설명하고 있다[43]. 둘째, 생애에 대한 타산

적 접근법이 주는 함의는 연령별 분배가 특정한 
출생 코호트들의 (집단)이기주의적 결정이 아니

라 각 개인의 연령별 분배 결정을 서로 타산적으

로 숙고하도록 전환하는 데에 있는데, 이렇게 두 
문제가 서로의 해답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오히

려 이 이론의 강점을 훼손시킨다. 왜냐하면 연
령별 분배가 출생 코호트 간 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는 해답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곧 노년기를 맞
이할 출생 코호트가 연령별 분배 결정이 자신들

의 주체적 결정이 아니라 재정 건전성을 위하여 
다수가 사회적 압력을 가하였기 때문에 이루어

졌다고 주장하며 연령별 분배 결정에 반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령별 분배가 재정 절감을 목적

으로 시행되든 다른 목적으로 시행되든 간에 연
령별 분배가 노인 의료비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

으로 보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사회적으로 
용인하기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출생 코호트 
간 형평성이 연령별 분배 논의가 진행되기 전에 
어느 정도 이뤄진다면 연령별 분배에 대한 이러

한 반론의 여지는 더욱 줄어들게 될 것이다.

2. 타산적으로 숙고하는 이들의 동의 가능성

과연 더 나은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 없이 
연령별 분배가 가능할까? 두 학자는 이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기도, 대립하기도 한다. 하지만 
두 학자 모두 삶에 대한 다양한 견해로 인해 완

전한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데에는 동의한다. 
왜냐하면 어떤 삶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한, 이러한 분배 결정에 대한 완벽한 
만장일치가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구체

적으로 N. Daniels [36]는 합리성에 대한 책무

를 지닌 정당한 절차를 통해 사회적 합의에 이를 
때 연령별 분배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결국 연령차등주의, 즉 연령별 분배는 생애에 대
한 타산적 접근법에 따라 논변이 어느 정도 가능

하지만 이를 구체적 상황에서 채택하기 위해서

는 실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다른 국가에서는 연령별 분배

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이에 
대한 사례를 통해 연령별 분배에 대한 일반적 인
식과 생애에 대한 타산적 접근법이 지닌 함의

를 알아보기로 하자. 장기에 대한 분배(Alloca-
tion of organs)는 N. Daniels가 연령차등주의

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서술했던 제한적 상황에 
어느 정도 들어맞는 사례이다. 왜냐하면 장기라

는 자원은 매우 한정되어 있고, 장기 이식은 효
과가 입증되어 있으며 장기를 한번 이식하면 다
른 사람에게 다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
국의 경우, 장기이식을 관리하는 미국 장기이

식 센터(United Network of Organ Sharing, 
UNOS)에서는 이런 분배에 대한 알고리즘을 
개발한다. 2007년 미국 장기이식 센터에서 신
장 이식에 대한 효과를 토대로 이식을 통한 여명

(Life time from transplantation, LYFT)이라

는 새로운 지표를 만들었다[44]. 이전에는 이식 
대기명단에 올라간 순서, 즉 선착순대로(First 
come, First served) 분배가 이루어졌지만 이
식에 따른 효과를 새로운 지표로 예측하여 이 예
측치에 따라 분배하자는 제안이었다. 이러한 제
안을 수용하여 새로운 지표를 통해 분배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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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의 우선순위가 하락할 것이라 예상되었

으며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이 예측치가 
계산되는 데에 있어 역연령이 매우 강력한 요소

(25%)로 포함되었기 때문이었다[44,45]. 이러

한 예측 결과로 인해 새로운 분배 원칙에 대한 
반론이 적지 않았으며 반대측의 가장 강력한 근
거는 역연령으로는 이식을 통한 효과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역연령

은 사람들이 속일 수 없다는 점, 자료를 얻기 쉽
다는 것을 이유로 새로운 지표 개발에 중요한 요
소가 되었다.

이 알고리즘 개발 후 이에 따른 사회적 논쟁

이 발생했기 때문에, 연령별 분배 논의에 있어

서 비용 대비 효과 분석(Health technology as-
sessment, HTA)을 보충할 수 있는 틀(Frame-
work)이 제시되었다. 첫 번째로, 연령별 분배를 
하지 않을 때 사용되는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높
아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두 번째, 분
배 결정을 위한 지표 산출에 들어가는 자료들이 
어떤 것인지 공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마지막

으로 같은 나이라도 다른 기능 수준과 동반 질환

을 지닌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

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45]. 하지만 다양한 
방면의 개선과 논쟁에도 불구하고 이 사례에서 
분배 결정은 비용 대비 효과에 의해서만 이루어

졌기 때문에 윤리적인 한계가 있었다. 그렇지만 
연령별 분배가 실제로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까

지 어떠한 장애물들을 넘어야 하고 어떤 사회적 
인식이 존재하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다.

두 번째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자. 영국은 세금

을 기반으로 의료 재정을 조달하고(Tax-based 
financing) 대부분 정부가 직접 NHS (Nation-
al Health Service)를 통해 의료 자원을 제공하

기(Direct provision) 때문에 의료 자원의 분배 
원칙을 합리적으로 세우려는 노력을 해왔다. 이
러한 결과로 설립된 영국의 NICE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and Care Excellence)는 
의료 자원의 분배 원칙에 있어서 구체적 규칙을 
세우고 공표하는 역할을 한다. 윤리적, 사회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는 
시민들을 참여시켜 그들의 의견을 통해 원칙을 
세우기도 한다. 가장 최근 NICE(National In-
stitute of Health and Care Excellence) [46]
에서 발간한 사회적 가치 결정문(Social Value 
Judgements: principles for the development 
of NICE guidance)에는 차별 부분에 연령을 
따로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서 시민 합의 회의

(Citizens Council)17)는 단순히 연령만을 이유

로 의료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세웠다. 하지만 효
과의 측면에서 연령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경우에

는 분배 기준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덧붙였

다. 여기에 몇 가지 단서 조항을 달았는데, 첫 번
째는 치료의 부작용이나 환자의 몇몇 건강 상태

를 판단하는 데에 연령이 좋은 지표라는 근거가 
존재해야 하고 두 번째로 환자를 판별하는 데에 
연령 외에 다른 자료가 현실적으로 없는 경우, 
세 번째로 대상 치료에 있어 연령으로 인해 다른 
치료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적절한 근거가 있

17)  시민 합의 회의는 NICE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and Care Excellence)가 고려해야 할 도덕적,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시민들
의 견해를 대변하는 조직이다. 참가자의 특성은 영국 전체 인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되며 1년에 한 번 2일 동안 함께 같은 
주제로 토론하게 된다. 논의를 과학적 사실이나 올바른 합리적 토대를 기반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이를 촉진시키
는 사람(Facilitator)이 함께 참여한다. 전문가는 지식이나 견해만을 제시하고 전적인 결정은 시민들이 직접 이룬다. 이 결정이 바
로 NICE(National Institute of Health and Care Excellence)의 결정이 되지는 않지만 적절할 경우에는 결정에 포함되기도 한다. 
참고. https://www.nice.org.uk/get-involved/citizens-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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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로 한정하였다[46]. 이러한 조항들이 실
제 분배 결정으로 바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영향력 있는 사회적 합의 기구가 내놓은 결
정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먼저 두 사례를 정리해보면, 첫 번째 사례에서

는 연령 자체를 기준으로 하기보다 구체적 지표

를 통해 분배하는 과정에서 연령이 결과적으로 
주된 요소가 되어버린 경우이다. 이러한 결과적

인 연령차등주의는 공적으로 표현되지 않기 때
문에 실제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연령 자체를 기준으로 
삼는 분배 원칙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만 그 단서를 효과 예측에 두었다. 두 사례 모두 
연령 자체에 따른 분배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나 
더 나은 효과를 내기 위하여 의료 자원을 분배하

는 데에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도 있다는 일반적 인식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식

은 생애에 대한 타산적 접근법을 통한 사회적 논
의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

으로 의료 자원이 낼 수 있는 효과가 연령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확한 자료를 통해 알 수 있
어야 이론을 통한 논의 과정에서도 연령별 분배 
결정을 더욱 합리적으로 숙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 측면의 분석만으로는 부
족한 부분이 존재한다. 효과를 어떻게 정의하는

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부분 기대되는 여명

을 통해 측정하고 있어 첫 번째 사례와 비슷한 
결과적인 연령차등주의가 쉽게 이루어질 가능성

이 있다. 또한 동일하게 효과가 작을 것이라 예
측되는 빈곤층, 혹은 장애인이나 난치성 질환자

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도 문제가 될 수 있
다. 만약 노년층에만 추가적인 근거 없이 효과 
예측에 따른 분배 결정이 단호히 이루어진다면 
이를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필자는 
사회적 형평성의 관점에서 이를 개선하고 보강

해 줄 틀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러한 효과 측면에 더해서, 노년층을 배제하지 
않고서도 분배 결정을 합리적으로 세우려면 다
양한 연령층에 더욱 필요한 의료 자원이 무엇인

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이러한 고민

이 ‘생애에 대한 타산적 접근법’을 통해 풀 수 있
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자신의 생애 전체라

는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노년기를 논의하고, 연
령별로 반드시 필요한 의료 자원을 어떻게 충족

시킬 것인지를 사회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적절

한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이 이론을 통한 사회

적인 논의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연령별 분배 
논의에서의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을 보충할 수 있
다면 더욱 합리적인 분배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
을 것이다.

3. 자아의 복수성에 입각한 비판

이 비판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타당한 부분이 
있다. 우리의 가치관, 혹은 자원 분배에 대한 결
정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

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단지 심적인 
변화와 같은 내적 요소뿐만 아니라 환경적, 기술

적 변화 등 다양한 외적 요소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자신의 총 자원을 연령별로 
미리 분배한다는 사고 실험은 매우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
기도 하다.

그럼에도 필자가 보기에 현실적인 상황에서, 
정체성이나 가치 체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사전

에 이루어진 모든 결정이 효력을 잃는다는 주장

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현재 연금이나 보험, 채권 등 현
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유효한 많은 경제적 도
구들이 없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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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이루어지는 결정이 가지는 위험성이 존
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전에 이루어

진 결정이 미래에도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야 한
다고 전제한 상태에서 새로운 시점에서도 결정

할 수 있는 개인적 자유가 일정하게 보장될 필요

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자아의 복수성에 입각한 비판’

은 이러한 개인적 자유를 보장하도록 요구한다

고 볼 수 있다. 하지만 N. Daniels [26]는 ‘생애

에 대한 타산적 접근법’ 내에서도 이러한 자유가 
연령별 분배가 되지 않은 여유 자원을 통해 정당

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시점에서도 이
러한 여유분을 통해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

록 타산적으로 숙고하는 이들이 여유 자원을 두
는 데에 합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합
리적으로 새로운 문제와 환경 혹은 기술적 진보, 
새로운 가치 체계에 직면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
응할 필요가 존재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기 때문

이다[24].
필자는 ‘생애에 대한 타산적 접근법’을 이용한

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실
마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생애에 대한 
타산적 접근법’이 토대를 두고 있는 “개인이 평
생 동안 받을 의료 자원의 총량은 연령에 맞춘 
기회의 범위를 보장하기 위한 만큼으로 한정되

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인하여, 한 개인이 쓸 수 
있는 자원의 총량 내에서 여유 자원은 제한될 것
이라 예상할 수 있다[24]. 예를 들어, 타산적으

로 숙고하는 이들이 상호 동의한 여유 자원을 통
해 연령별 분배된 자원 이상을 사용하여 연명의

료를 받기로 결정했다면 이는 합리적으로 개인

에게 분배된 여유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약 안
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생애에 대한 타산적 접근법’ 내에서의 
대응은 합리적으로 보인다. 새로운 선택을 어느 

정도 보장하면서도 개인이 쓸 수 있는 자원의 양
을 연령에 맞춘 기회 범위를 보장하는 범위에서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논
리적 귀결은 현실에 시사하는 점이 많다. 먼저 
연령별 분배가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각 개인의 
선택이 일정 부분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만약 
연명의료에 쓰일 자원이 부족하여 사회적 합의

가 이루어져 90세 이상의 노인에게서는 이를 제
한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90세 이상의 환
자가 일정 정도는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각 개인과 그 가족이 처한 
상황은 서로 다르며, 기술과 환경 또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러

한 선택에 따른 이용을 무제한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 건강 보험 급여를 통해 연명의료를 연장하

고자 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적절한 근거(연령에 
맞춘 공평한 기회의 평등의 달성)가 존재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개인이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더욱 필요로 하는 이들이 사용하지 못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의료 윤리 논의는 개인

의 자율성 측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서 개인

의 선택권에 비교적 치우쳐져 있지만, 자원의 정
의로운 분배라는 측면에서 이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사회적 논의와 윤리적 탐구가 있어야 한
다.

지금까지 생애에 대한 타산적 접근법을 통하

여 이러한 여유분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것을 제한하는 것까지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어느 정도로 이러한 여유분을 보장

할 것이며 여유분에 대한 제한은 어떻게 가할 것
인지에 대한 논의는 민주적인 절차로 풀어가야 
하며, 합리성에 대한 책무를 지닌 숙고 과정 속
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독립적 기구나 시민 참여 기
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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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나가면서

연령차등주의 논의는 노인을 배제하거나 노
인이 지닌 가치를 절하한다는 편견을 많이 받아

왔다. 물론 어떠한 분배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

가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이러

한 편견은 당연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연령별 분배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현실적으

로 불가피한 상황이다. 의료 요구가 높은 노년기

의 특성 상,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이들이 점점 
의료 자원을 사용하는 비중은 커질 수 밖에 없
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이 아닌 장애인이나 빈
곤층, 어린이가 지닌 필요를 어떻게 형평성에 맞
게 충족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의
료 자원의 분배는 개인적 차원에 머물러 있으며 
건강보험 급여화 과정에서 이러한 윤리적인 고
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합리적인 기준은 노
년층이 아닌 이들뿐만 아니라 노년층에게도 절
실하다. 노년층이 필요로 하는 의료 자원이 무엇

이고, 보건의료 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들

은 무엇인지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
황에서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보
장 강화 정책이 선거 공약으로 남발되는 것은 윤
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이러한 정책 대
부분은 행정적 편의에 치중해있으며 현실적으로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 많다. 효라

는 문화로 인해 드러내놓고 논의하지 못했지만 
노령화와 한정된 자원의 상황으로 인해 이를 표
현하고 토론할 필요가 있다. 노년기라는 인간이 
거쳐가는 한 시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합리적

인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생애에 대한 
타산적 접근법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이 클 것으

로 기대한다.
물론 결론에서 지적한 제약들과 더불어, 한국

에서 생애에 대한 타산적 접근법이 이러한 합리

적인 틀로 작용하기엔 거쳐야 할 관문이 많기 때
문에 이 이론이 지닌 실효성에 대해 의심할 수 
있다. 연령별 분배 논의가 진행되려면 개개인이 
받을 의료 자원의 총량에 있어서 먼저 형평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보장은 아직 취약

하다.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노년층은 한국 
전쟁을 경험한 이들이고 어린 시절을 비교적 빈
곤한 상황 가운데 보낸 이들이어서 연령별 분배 
논의가 더욱 합리적이지 않게 보일 수도 있다. 
한국의 시민들이 합리적인 숙고 과정을 거친 경
험이 없다는 것도 큰 걸림돌이다. 하지만 본 논
문의 결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이론은 가상

의 조건들을 완벽히 실현하여 연령차등주의를 
정당화한다는 무조건적인 윤리적 결론으로 사용

되기보다 사회적으로 점차 논의할 수 있는 틀이

라는 측면에서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사점들을 던져줄 
수 있다. 다시 말해, 생애에 대한 타산적 접근법

을 통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나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걸림돌을 적절히 개선시킬 수 있는 사회

적 조치를 요구한다면, 더욱 합리적인 분배 구조

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이 자신

의 노년기가 어떠할지를 상상하고 실제 연령대

별 경험하는 삶을 합리적으로 서로 소통한다면 
연령별 분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배 원칙을 세
우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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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rman Daniels proposed the prudential lifespan approach (PLA) to resolve debates about ageism. 

In this approach, he redefined the allocation of healthcare resources, especially regarding life-sustaining 

treatment, between age groups and tried to change the focus of the ageism debates from competi-

tion between the young and the old to personal allocative decisions within one’s lifespan. Using this 

approach, Daniels justified rationing healthcare resources by age in some limited settings. However, 

several critical problems remain with the justification of age-based rationing made by PLA. Brauer and 

Schefczyk have pointed to philosophical as well as practical problems with the PLA. This article exam-

ines both the PLA and the critiques of it offered by these two authors. While maintaining the basic idea 

of the PLA, several modifications to the justification of age-based rationing using PLA are made in order 

to solve these both the practical and philosophical problems. Furthermore, recommendations for the 

application of this modified justification of age-based rationing in a real-world setting are gi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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